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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문

○ 서울특별시의회는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래세

및 보유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, 민간임대주택으로 적

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국회에 건의함

2. 제안이유

○ 최근 주거 수요의 다변화와 1인 가구, 청년층 증가로 인해 전용 60㎡

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질적인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을 ‘주택’으로 간

주하여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고 있어, 임대인으로 하여금 취득세ㆍ

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고, 이러한 부

담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.

○ 이에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

대인 및 임차인 등 주택임대차시장 내에서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활

용될 수 있도록 주택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, 관련 법령

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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